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검찰은, 골프장 운영업체가 정해진 사용기간 이후에도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자, 토지 소유자인 공공기관이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 조치를 시행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음.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변호하였고, 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확정되었음(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8220 판결).

 

2. 본건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업체와 공공기관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체는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2020. 12. 31.까지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을 공공기관에 인도해야 함. 그런데 골프장 운영업체는 2020. 12. 31.이후에도 토지 및 골프장 시

설을 공공기관에 인도하지 않고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었음.

이에 공공기관은 골프장 운영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골프장 운영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부득이

하게 골프장 시설에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후 검찰은 단수단전 조치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음

. 

 

3.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먼저 본건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은 그 성격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골프장 운영업체가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어 이러한 본건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의 공익적 성격이 기존에 법원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다른 단수단전 조치 사례들과 근본적인 차

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피고인들의 단수단전 조치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골프장 운영업체의 골프장 영업행위는 보

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피고인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골프장 운영업체에 단수단전 조치 계획을 고지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

대한 노력한 점, 단수단전 조치외에 본건 토지 및 골프장 시설을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단수단전 조치에도 불구

하고 골프장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변론을 하였음.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계속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마침내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되

었음. 

 

4. 본건 결과의 의의

법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형사사건

에서는 관련 법리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

된 사례와의 차별점을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곧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유사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

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관련구성원

정진호
대표변호사

02-316-4036
jhjeong@shinkim.com

이원
변호사

02-316-4406
wlee@shinkim.com

이민현
변호사

02-316-1687
mhlee@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


	￼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관련구성원



